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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: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·감리결과 조치

□ 증권선물위원회는 9월 1일 제16차 회의에서, 회계처리기준을 위반

하여 재무제표를 작성·공시한 ㈜씨엠에스에듀 등 3개사에 대하여

과징금 부과, 감사인지정,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

ㅇ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

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

하였습니다.

(붙임) 조사·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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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붙임)

조사․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
(제16차 증권선물위원회, 2021.9.1. 의결)

(단위 : 백만원)

회사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

㈜씨엠에스에듀

결산기 : 2016.12.31.

2017.12.31.

2018.3.31.

2018.6.30.

2018.9.30.

코스닥시장 상장법인

업종 : 일반 교과학원

【회사】

① 매출 허위계상 등

(’16년 2,477백만원, ’17년 6,137백만원,

’18년1분기 6,165백만원, ’18년2분기 5,550백만원,

’18년3분기 5,571백만원)

- 회사는 매출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용역제공이

이루어지지 않아 선수금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을

조기에 매출로 인식하였으며,

- 실제 수강료수입과 교재 판매가 발생하지 않았음

에도 가공의 매출 전표를 생성하여 매출을 허위

계상한 사실이 있음

② 퇴직급여부채 과소계상

(’16년 677백만원, ’17년 1,100백만원,

’18년1분기 1,902백만원, ’18년2분기 1,857백만원,

’18년3분기 2,727백만원)

- 회사는 비용을 줄일 목적으로 퇴직급여 설정대상을

임의로 제외하고,

- 현행 K-IFRS기준이 아닌 퇴직급여가 적게 계산

되는 퇴직금추계액 방식을 적용하여 퇴직급여

부채를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

회 사 :

- 과징금 179.4백만원

- 감사인지정 2년

- 검찰통보

(회사, 前담당임원)

※ 前담당임원 해임권고

조치는 대상자가 퇴사

하여 퇴직자 위법사실

통보로 갈음

(감리집행기관 :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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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단위 : 백만원)

회사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

㈜씨엠에스에듀 【감사인 및 공인회계사】

① 매출 관련 감사절차 소홀

(’16년 2,477백만원, ’17년 6,137백만원)

- 감사인은 회사의 선수금 및 매출채권의 적정성에

대한 감사절차를 소홀이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

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

사실이 있음

② 퇴직급여 관련 감사절차 소홀

(’16년 677백만원, ’17년 1,100백만원)

- 감사인은 회사의 퇴직급여 적정성에 대한 감사

절차를 소홀이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

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

신한회계법인 :

- 손해배상공동기금

추가 적립 20%

- ㈜씨엠에스에듀에 대한

감사업무제한 2년

공인회계사 1인 :

- ㈜씨엠에스에듀에 대한

감사업무제한 1년

- 주권상장(코스닥및코넥스

상장 제외)·지정회사에

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

- 직무연수 6시간

공인회계사 1인 :

- ㈜씨엠에스에듀에 대한

감사업무제한 1년

- 직무연수 4시간

(감리집행기관 :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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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단위 : 백만원)

회사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

㈜청담러닝

결산기 : 2016.12.31.

2017.12.31.

2018.3.31.

2018.6.30.

2018.9.30.

코스닥시장 상장법인

업종 : 일반 교습학원

【회사】

① 종속회사 회계기준 위반사항을 연결재무제표에 반영

(’16년 3,154백만원, ’17년 7,238백만원,

’18년1분기 8,067백만원, ’18년2분기 7,407백만원,

’18년3분기 8,298백만원)

- 회사는 종속회사인 ㈜OOOOOO가 회계처리기준을

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음에도 이를 확인

하지 않고 그대로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사용하여

연결재무제표의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

회 사 :

- 과징금 181.2백만원

- 감사인지정 1년

(감리집행기관 :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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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단위 : 백만원)

회사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

㈜엘앤케이바이오메드

결산기 : 2017.12.31.

2018.3.31.

2018.6.30.

2018.9.30.

코스닥시장 상장법인

업종 : 의료용기기제조업

【회사】

① 매출과대 계상 등

(’17년 4,743백만원, ’18년 1분기 6,269백만원,

’18년 2분기 11,409백만원, ’18년 3분기 11,567백만원)

- 회사는 대리점과 체결한 계약 및 별도 약정에

따라 실제 최종소비자에게 제품을 공급하였을 때

매출을 인식해야 함에도, 대리점에 제품을 인도한

시점에 매출을 인식하여 매출 등을 과대계상한

사실이 있음

회 사 :

- 과징금 302.6백만원

- 감사인지정 2년

※ 前 담당임원 해임권고

조치는 조치대상자가

퇴사하여 퇴직자 위법

사실 통보로 갈음

(감리집행기관 :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)


